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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 지번 지목

면 (㎡) 소유자

지
보호

구역
주소 성명

인천 역시

옹진군 백령면

연화리

산44-3 임 1,160 0.5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08 화동교회
산44 임 5,953 30.3 〃 〃

335 268 16.8 〃 〃

산317 도 99 30.7 - 국(농림수산부)

계 4필지 7,480 78.3

다. 심사기 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안 제35조의4제6항)

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원활한

업무 처리를 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.

라. 유자녀 등에 한 지원의 기 액(안 별표 4)

피해자 지원 강화 인상 시기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활․피부양보조 을 월 25만원, 자립

지원 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에 한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2019년 10

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(참조: 자동차운 보험과장)에게 제출하
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보마당>법령정보>입법 고란)를 참고하시

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고 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표자의 성명), 주소 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 보험과 (우편번호 30103)

- 화번호: 044)201-4861, 4872, FAX : 044)201-5587

◉문화재청공고제2019-254호

문화재보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

을 해제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고합니다.

2019년 9월 4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「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」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 지정해제 고

2. 고사항

가. 상문화재 : 천연기념물 제521호 「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」

ㅇ 소 재 지 : 인천 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335 외

ㅇ 수 량 : 1주(78.3㎡)

나.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: 4필지/78.3㎡

다. 고사유

ㅇ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는 2012년태풍(볼라벤), 2018년 태풍(솔릭) 피해 이후 격한 수세약

화로 고사되어 문화재로서의 학술 ·생물학 가치를 상실하 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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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고 일 : 보 공고일

4. 고기간 : 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

5. 특기사항 : 고된 사항에 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

(인천 역시 옹진군 문화진흥과) 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연락처

가. 문화재청

ㅇ 주 소 : (우)35208 역시 서구 청사로 189

ㅇ 연락처 :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( 화) 042-481-4988( 송) 042-481-4999

ㅇ 홈페이지 : http://www.cha.go.kr, 자메일 wjdwlgmd78@korea.kr

나. 지방자치단체

ㅇ 주 소 : (우 22193) 인천 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(용 동)

ㅇ 연락처 : 옹진군청 문화진흥과 ( 화) 032-899-2263, ( 송) 032-899-2219

ㅇ 홈페이지 : http://www.ongjin.go.kr 자메일 helloyoufo@korea.kr

◉해양경찰청공고제2019-88호

해양오염방제 자재․약제 형식승인

해양환경 리법 제1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

재․약제를 형식승인 하 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4일

해양경찰청장

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

1

나노실코리아

에이치씨(주)

부산시강서구맥도길

377번길 148

오일펜스
형립식 B형

( 로 붐)
오-161호 ‘19.8.29.

신규

발

(수입품)

◉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청공고제2019-84호

수입식품등 수입 매 업 직권말소 통지

수입식품등 수입 매업 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

수 없으므로 행정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4일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청장

1. 상

업체명 업종[등록번호] 표자명 소재지

제이투인터내셔날
수입식품등 수입 매업

[제19990208437호]
최*희

인천 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2

(원창동,2동 1층)

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
○ 수입식품등 수입 매업 업등록사항 직권말소(2019. 9. 23.자)


